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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Mega-FTA1)는 양 간 FTA  달리 진  포함한 신 경  하나  단 시

에  규  경  하고  하는  목  다.

* 원산지 보원 FTA 재개 , 1
** 여 학  역학과 겸 , 신

1) Mega-FTA는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해  양 간 FTA   개  TPP( 태평양경 동

)나 RCEP(역내포 경 동 ) 등  지 하는 신 어  WTO 보다는 참여  지

만 다 간 역내 역 다. 통상  미 과 EU, 과 본 등 거  경 과 다  

가들  참여한 규  역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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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간 FTA는 상  통해  산업뿐만 아니라 가 간 연  산업도 고 하여 원산지 

과 특   하  에 경쟁  는 특 산업  역내 시   어  

나 내재 도 할  다. 

는  Mega-FTA는 다  참여  동 한 특  하에  경 규  

해야 하므  양 간 FTA 는 달리 참여 들  경쟁우  복합  용하여야만 

 과  극  할  게 다. 

, Mega-FTA에 는 양 간 FTA  보충  누  용 여 가  

 우하는 한 FTA 용 진 다. 

<주 어> Mega-FTA, 누

Ⅰ.  

근  우 2)에도 하고  계  FTA 산  지 고 다.3)

과거에는 럽 나 미  등 진  심  FTA 체재 나 근에는 아시아  아프리

 등도 FTA에 가 하여  간에 FTA  한 차별  피하고 해 시  해 나가

 한  지 고 므  지  체가 역  해 항해 나가고 다.

지난 20 간 하게 계  진해  진  FTA 책  체결 간 규  경

 하고 민  후생복지  진시키 , 원산지  용한 비 우   산

업  차별   통한 경   누리고 다. 

는 아시아  비 한 신  경  계 에 매역할  했고, 그 결과 거  

경 (미 , EU, , 본)  심  한 규  경  체계 재편  Mega-FTA

라는 목  진하고 다. 

Mega-FTA 진  핵심  주  경 역에 하여  FTA 보다 강

한 역 벽  해  통한 경  므  신  경  우리나라는 그간 다

 상 역  경쟁  용할  는  다.

2) 근  EU 탈퇴 언과 진행  미  에  거 는 한-미 FTA 용  등 신 보 역

주 에 라 FTA 재 상 등  견 고 다. 브 시트(Brexit) 후 보 주 ․고립주 가  

 가능  없지 않고 Mega-FTA 등에 한 거 감도 진  심  산  가능 도 나 

지역경  통합(EU) 나 FTA  통하여  역  능  시  역감  해 포

할 가능  매우 하다.
3) 근 타결  남미 6개 (과 말라, 니 라과, 엘살 도 , 라 , 나마, 코 타리 )과  한-

미 FTA  비 하여 2016  11월 재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58개  16개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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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 경험해  양 간 FTA  달리 Mega-FTA는 과 원산지 

 뿐만 아니라 과  해 생산 지   또한 고 어야 한다. 

본 에 는 Mega-FTA 시  비하여 우리 업  고 해야하는 산업  

향  안하고  한다. 

FTA 원산지 에 한 행연 는 주  FTA 원산지 규  검 하고 한 

Estevadeordal(2000), 경(2004),   3 (2005), 강진 (2006), 안웅린(2007)  

고, FTA 원산지 규  용  개 안 등에 하여 한   3 (2008), Kawai & 

Wignaraja(2008), 낙균  2 (2009), 한(2010), 미진․안경애(2011),   2

(2012) 등  었 , 원산지 누 에 특  연 는 Estevadeordal  1 (2005), 

(2011, 2012),   2 (2015), (2012) 등  연 가 었다. 

한편, 찬   3 (2012), 미진(2014), 용   1 (2015) 등  UN 

Comtrade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4)에 근거한 간재 역  경

 과  한  고, Mega-FTA 진 등에 한 연 는 낙균  2

(2008), 낙균  1 (2015) 등  참여  산업 연  계   가가  

 등  용하여 지역경 통합과 진에 하여 안한  다.     

앞  언 한 연 들  FTA 원산지 규  내용과 용  등 양 간 FTA  

본격  연 할  는  하는  여하  특 , 간재 역 연

는 역  폭  는 특  FTA에 한  용 어 FTA 진 동

에 거  었다.     

본 연 는 들 연   해 하여 다 간 FTA라 할  는 Mega-FTA시

에 맞는 누  해 과 용  그에 한 견  다. 

연  과   견고  하느라 안한 견  보 하는 탐색  통계 사도 여 

책 립 에게 도움  고  하 다.  

본 연 는 FTA  ․ 행 과 보고  등과 내  각  통계지  

참 하 다.   

Ⅱ. FTA 원산지 누 과 경  과

4) 간재 역  사하  해 는 가 간 통계에  간재   하여야 하는 , 
UN  BEC 코드는 HS 6단  에  간재  , 간재 에도 비재  본재에 

한 별도   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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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  개

누 란 원산지 지  득한 에 사용  비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  

하는 다(Antoni Estevadeordal and Kati Suominien, 2005;   2 , 

2015).  

원산지  본원   당사 에   생산 거나 실질  변 ( 변

경 나 가가 생  등)  생  경우에 원산지  하고 다. 

누  러한 원산지   FTA 역내  간 재료 역   

해  마  보충  다. 

 당사  원산지가 지 않는 재료(비원산지 재료)는 타  당사 에  실질

 변  없 는 원산지가   없 나, 누  허용하게  비원산지 재

료  원산지   원산지에 라 원산지 재료  어 원산지 재료

가 다. 

누  허용  FTA 역내 에 는  간  재료나  원 하게 사용할  

게 고 역내 가공 산업  진 어 역내 간 역과 가   다.  

재료 역   극 하  하여 당사  체결한 다  FTA 가  재료도 

누  하 도 한다. 

2. 누  

누  누  태에 라 양 ․ 차․ 누    고, 누 에 

하는 에 라 재료․공 누  하 도 하 , 지역  에 라 양 ․다 누

 나누 도 한다(   2 , 2016). 

양 누 (Bilateral Cumulation)  누  가  본  태  우리나라가 체결

한 FTA   양 누  하고 다.

양 누  FTA 상 에  생산  간재 등 재료  역내  하여 생산과 에 

한  생산   원산지가 는 경우, 상  한 재료에 

하여도  원산지  하는 다.

, 해당 FTA  역내 원 에  생산  재료나 간재도 원산지 지  득한 

 생산과 에   원산지 재료  다.    

한편, 양 간 FTA에   당사  내 재료 역   해 보충  원산지 

 사용하  누  FTA 산에 라 복 체결   해 재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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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애  겪  하게 었는 ( , 2012)5),   진  양 누

  개  차누 (Diagonal Cumulation)  1997 에  럽원산지

(Pan-European Rules of Origin)에  사용 었다.6)

럽원산지  FTA 당사 (A․B )   당사  다  FTA 당사 (C․A  또

는 C․B )  한  원산지 재료  하는 원산지   

 간 차  누  허용하 다.7)

차누  동 한 원산지  하에  다  FTA  연결  2개  상  

역에  용 , 각각 상 간에 체결  든 FTA 원 들도  원산지 재료

 하여야 한다.

한- 나다 FTA는 본  양 누  하고 나, 역내  는 미

산 동차 에 한 하여 차누   하고 다.8)

누 (Full Cumulation)  단  특  역9)  간주 는 복 가간 용

하는 누 식   당사 들에  행  든 업 나 가공공    

 원산지 결  시 하는 원산지 다.

, 단  특  역에  는 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10)  역내 공  

 가가  누  다. 

양 누 과 누  차 는 재료에 한 원산지 에  생한다. 

양 누  역  재료가 드시 역내산 어야 하지만 누  역내산  필 는 

없다는  다 다.  누  재료 체가 역내산  필 는 없고, 재료  (

나 공 )라도 원산지가    원산지 에 할  도

 하고 다.

5) 1990  럽에 는 늘날과 같  격  산 는 FTA  하여 복 체결  에 원산지

 각  충 할  없어 원산지  지 못해  재료공 에 애  겪었다. 는 역  

  과나 역억  과    다.
6) 럽연합집행 원  원산지  안내  “PEM 누 과 PEM 약 시 에 한 ” 용(http://

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
eral-aspects-preferential-origin_en, 2016. 9. 13, visited)

7) 럽누 체재(Pan-European Cumulation System: PECS)는 EU  EFTA( 웨 , 리
타 , , 아 슬란드),  도 가들  참여 하 고, 후 2002  나 

언에 라 12개 ( , 코, 몰타, 사 프러 , 시리아, 알 리, 단, 라엘, 집트, 
키, 니지, 타 )  가 어  럽 지 해 누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
n) 체재  었다. 근 알 니아, 보 니아, 마케도니아, 몬 그 , 비아, 코 보, 몰도 공

도 참여  었다. 
8) 한- 나다  3.7  3항.
9) 단 한 특  역 란 체약  다  에  역내   양 가간  아닌 체약   미한

다. EU  경우는 에  EU  하나  가  하고 므  단 가  본다.  
10)  재료가  원산지  지 않는다 하 라도(비원산지) 그 재료 생산에 사용  원산

지 재료나 행  공   가가 는 원산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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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  경  과

  1)  과

누  용  경   FTA  내 재료 역  다.

원산지   특  가에   생산 었거나 한  충 할 

도  변  는 경우 지만,  충 하지 못하 라도 FTA 역내  재료  

 원산지 재료  사용할  도  하   당사  내 재료 역  

 할  다.

양 누  경  실  FTA 원산지 특  택  어  재료 역  

진  통한 역내 가공 산업  진과  고, 누  그  

어  원산지 재료가 아니 라도 내재  원산지도 하여 양 누  경  실

 극  하는  다.

양 누  당사  산업만 하  규  경  실 할  나, 누  

경우는 당사 들  산업과  산업   연계하여야 경쟁우 산업  지

 지할  다.

차누  누 과 달리 FTA  당사  타 FTA  원산지 재료에 하여

도 원산지   하  에  체결 에   당사  경쟁우 산업  

지 할  고, 재료  역 또한 주변  간에 원 하게 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과 재 상하여 차   하게  진

( 비 )과 동아시아(생산 )  는 FTA 허브  경  과  용할  

게 다.

차누  통해 얻는 경   FTA 역내 뿐만 아니라 당사  FTA 체결  

재료 등  원산지 재료  용  가능하  에 동집약  산업  공 처  한 

주변  할  게 다.

, 차    비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  하게 므  재료 

역에 어 역  가 어 역과  가 다.  

  2)  과

우리나라   Mega-FTA는 TPP  RCEP 다.   

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태평양경 동 ) 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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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 과 본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 11)  누  통해 하나  경

역  재탄생할 가능  다.12)

누  차누 과 달리 역 에 한 원산지 재료  하지 않 므  본  

경우는 우리나라   등에 었  비용  산업   내  재 할 가

능  아지고, 아 아 가들 또한 거  미  시  과  공략할  는 원

산지 재료  역내 역량  가  것 므  TPP  주변  우리나라   상

 타격  게 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  경 동

)  아시아․태평양 연안 16개 13)  참여하고 는  향후 타결   누

 고 하여 우리나라는 산업  러야 할 것 다.

RCEP에  누  채택  경우, 역내에 생산비용 나 원재료   용 한 지

역  재료 공 처( 간재 생산 지)  하여야 함과 동시에 재료  공 처가 욱 

므  내 비용  재료 가공 산업  공동 가 욱 가  것  비해 

고 가가  산업 심  경 체재   진하여야 한다.

차누   경우 EU나 EFTA, 미 과  차누   한 재 상  진

하여 고 가가  산업과 역내 비용 산업   연계할  는 산업

 하여야 한다.14)

누   과는 비용 산업  해 진   한 내 해당산업  공

동  다.

다 간 FTA에  누  또는 차누  용  해 는 내  비용  산

업  고   산업  하는 과 비용  생 다. 

11) TPP 참여  미 , 본, 나다, 시코, 루, , 싱가포 , 브루나 , 트남, 말 시아, 뉴
질랜드, 주 등 12개 다. 

12) TPP 상 타결 후 참가   내  비 차  아야 한다.
13) RCEP 참여  한 , , 본, 도, ASEAN 10개 , 주, 뉴질랜드 등 16개 다.
14) RCEP에  차누  고 한-미 FTA 상  재개해 차누  할 경우, TPP에 가

하지 않고 도 그 상  FTA 용 진  할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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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ga-FTA 시 에 누  용 안 

1. FTA 허브 가  누  용

우리나라는 근  과 주 등과  FTA  통하여 아 안  포함한 

 등 생산 지  거  비시  미 나 EU  연결하는 동 양  허브 가

 하게 었다.

FTA 허브 가  양 간 FTA  극  용하는  비용 생산  거

 비시 에 안  공 하는 것 므  아 안 나  재료  달하

여 미 나 EU에 FTA 용  가능하도  한 산 원산지  충 시키는 것 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는 역내  재료에 해 만 원산지  (양 누

15) 나 누 16))하고 고 역  달한 재료에 해 는 원산지  

하고 지 않다. 다만 미  동차  다.

차누  도 한 한- 나다 FTA나 EU  럽원산지  마킹하여 

나 아 안   재료  미 나 EU에 하는  원산지 

재료  도   개 할  다  Mega–FTA 진 상  과  

할   것 다.  

그러나  같  차누  통한   해 는 비용  산업  

내   업과 상  연계 어 어야 하므  간재  심  해

가 행 어야 한다.  

본 에 는 FTA 후 업  해   과 간재 역  사하여 

내 산업   안  안해 보고  한다. 

 하여 청  통계 료  통계청  가통계, 행  통계 료, 경

통상산업연  역산업DB17) 등  용하 다.

15) EFTA, 아 안, 도, EU, 키, 나다, , 트남.
16) , 싱가포 , 루, 미 , 주, 뉴질랜드, 콜 비아.
17) 경 통상산업연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역산업

DB(Trade Industry DB)는 UN  BEC 코드(HS 6단  에  간재 ․ 비재 ․ 본재에 

한 )에 라 각  통계  연계한 통계 료 다. 한 역 (K-stat)도 ‧

재에 한 통계 료   9개 (미 , , 본, EU 6개 )에 한 하여 비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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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   간재 역

1) 내   동향

양 간 FTA는 상  통하여 역내에 경쟁우  산업  역    도  특

과 원산지  한다.

에 라 우리나라는 진 (EU  미  등)  FTA 특  등  용하여 그간 

동차,  등   하 고 어 들  가격경쟁  과 경쟁

 고해 다. 

그러나 러한 경쟁우  지  지하  해 는 한한 신과  어 

생산비용 나 비 감 등도  용하여야 하므  업  해 진  극

 색할 에 없다. 

<그림 1> 내  직  

연도별 업 해 직  내  직  

  료 : 통계청 업 통계  직 통계, 행  해  통계 료 가공

<그림 2> 업 해 직  (`80~`15)

지역별 해  해 상  연도별  

   료 : 행 해  통계 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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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  극  해 시 진  한 해   진해야 한다.

지난 10 간  업 해   보 , <그림 1>과 <그림 2>  같  FTA  

용한 역  본격  `04  해 액  지  늘어나고 다. 경

색  한 감  시  `09  하고 지  가 고 다. 

체 해 액  업 별 상  10  업  해  비  <그림 3>과 같  

액  체  97%에 가 우 , 건  도 약 93%에 해당 다. 

 가운  업  차지하는 비  액  31%, 건  50%  상 한

다. 

<그림 3> 업 별 해 직  (`80~`15)

업  액별 업  건 별 

   료 : 행 해  통계 료 가공

한편, 직 는 해 직  25% 도에 그 고 고  또한 가 라고 

보 가 들다.    

FTA가 본격  용  시  ’06  업  시   경비 감 등  

하여 해 진  극  진하  시 하 다고 볼  다.

업과 하여 가  많  가  지역  아시아 , 가 에는  

비  12%  가  았고, 어 미 (4%)과 트남(3%)  도 시아(2%)가 

 고 다. 

차 미 과 트남에 한 가 어 근에는 트남에 한 가 미  

앞 고 는 것  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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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업 별 해   (`80～`15)

업  액별 업  건 별 

료 : 행 해  통계 료 가공

<그림 4>에  보  업  가운  상  10  업  체 해 액  81%  

차지하고 고 건  78%  차지하고 는 ,  가운   업  

과 동차 산업 다.  

  업  앞  언 했   같  우리나라  계  경쟁우  업  해

 업  39%에 해당 는 주 산업 다. 

그러나 해 건   는 동차 산업 보다  복산업  12,622건  

산업 만큼  빈도가 다. 

산업  비용 산업  가격경쟁  고하  해  비용  한 해  생

산 지 등  하는 경우가 지 않아  같  결과가 나타난 것  보 다.

  2) 업  해

FTA 용에  누  원  사용하  해 는 역내 에 경쟁우 산업에 필 한 

재료 등  보가 용 하도  내에  후 산업  해 에 하여 가격경쟁

나 비용  감하여야 한다.

경쟁우 산업  에 통상 내에  산업  견고하게 어 고 지  

신  해당 산업    도 지만, 보  시 에 지

 업  경쟁우 고 는 지 않  것  실 다.18)   

 계에  가  많  신  비하는 미  신 산업  80  우리나라  거처 

90  에  근에는 동남아시아   사  보건 , 동 집약  산업

18) 우리나라  산업  과  본에 비해 상  단 간에 달 었 나,  경우에는 우리나

라  산업  과 보다 욱 짧  시간에 루었고, 는 동남아시아  도 등에 산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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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택  여지가 없  진 에 는 생산 지  해 에 하거나 탁

생산19)  하고 다.

해 생산 지   비단 업만  경 략  아니고, 상당  업 또한 

해 에 나 고 다. 업   보  <그림 5>과 같다.

우리나라 체 에  ․ 견 업  차지하는 비  한-EU FTA가  후

 누계에  21%에 해당  도  지  신  보 고 다. 

주체별 해  에  액 는 <그림 6>과 같  업  

업보다 월등  많지만 건   보았  는 업  해 가 

업  3  가  앞 고 다.

<그림 5> ’09~’15  업 

체  비 업  ․ 견 업  

   료 : 통계청 업 통계 료 가공

<그림 6> 해 직  주체별 (’09~’15)

해  액별 해  건 별 

   료 : 행 해  통계 료 가공

19) 애플  폰  생산  폭 콘(Foxconn, 만 하 공업  상 )에 탁하고 는 , 폭

콘  에 립한 립라 에  생산하여 납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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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해  경우에 업  액  체 액  26%  하

고 신고건  45%가 업 신고 나, 업  경우에는 액  체 

액  44%  하 고 신고건  57%가 업 신고 다. 또한 개 업  

해 는 액  64%, 신고건  70%가 업 다.

해 는  업  심  갖고 극  진하고 고, 그 는 지

 산  것  보 다. 냐하  비용  업 경  해 는 

한 동  보하여야 하므  가격경쟁  지 할  는 지역  어야 

 다.   

  3) 간재 역 동향

FTA  계  우리나라 주  산업  업  해 는  가하 고, 주 

지역  아시아  었다. 

해  규 는 업  비용   업 보다 월등하지만, 건

 는 업  해 진  월등  하 다.

우리나라는 FTA  계  시  다변 하고  뿐만 아니라 생산 도 

고하  하여 해 진  가 하고 다. 

간재  역 동향  해 UN  BEC 코드에 라  원료(primary 

goods)20)  간재(intermediate goods)21)  역  FTA 상   주  

 심  사하 다. 

20) 산업  공  첫단계에 는 원료 또는 가공 식료  사용 는 원료  가공  거쳐 간

재가 다.
21) 가공 어 재에 사용  한  가공재(processed goods)  과 (parts & com-

ponents)  다. 가공재는 산업에 사용  가공  식 나 가공  연료나  미하고, 
나  본재(Capital Goods)에 사용 는 나 액 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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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  체  비 간재 비

`06 0̀7 `08 `09 `10 `11 `12 `13 `14

Indonesia 95.3 94.4 94.5 94.1 94.3 93.7 92.7 89.9 88.7 

Viet Nam 40.8 48.9 53.8 54.5 58.4 56.8 51.9 46.1 35.6 

India 96.0 96.5 96.5 96.0 94.7 91.2 

Germany 53.4 54.5 52.4 51.5 51.6 47.2 

USA 62.8 66.6 64.7 63.4 63.3 

-

20.0 

40.0 

60.0 

80.0 

100.0 

120.0 (%)

  

   료 : RIETI-TID 2014 통계 료 가공

FTA 상  가운  업과 하여  해  처는 아시아  미 고, 아

시아    트남과 도 시아 다.

간재 역  사하  해  해  미 과 트남, 도 시아  

하 고, 가  독 과 도  사 상 에 포함시켰다22). 그리고 

간  FTA   통계 가 허용 는 `14 지  한 하 다. 

우  해  주  간재 역 비  사하 는 , 간재는 원료  가공재 

 과  역량  합산한  용하 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   FTA  보다 간재   체 

에  차지하는 비  가하고 고, 특  미  한 독 , 트남, 도

시아  간재  비  70%  상 하고 어 간재 심  역  하고 는 

것  나타났다.

에 어 간재  비  도  도 시아는   간재 나, 독

과 트남  50%, 미  60%  상 하는 도   보 고 다.

한편, 간재   비  차 낮아지고 는 경우  독 과 트남  도 시

아에  볼  다.

도 시아  경우는 원료   어들고 어 비  어드는 것  나 

나 지 가들  비재 등   늘어나고  다. 

우리나라  산업 특  상 원료   규 가  에 없 나  가 

에 고, 도  도 시아  경우는 신  폭  크다.

22) 독  사 상  한 는 동차 산업에 경쟁우  갖고  고, 도는 우리나

라  동차 산업  진 한 지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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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  FTA  후 원료(primary goods)  역 

  

   료 :  RIETI-TID 2014 통계 료 가공

다  간재  역  원료  가공재   등  나누어  사하

다.  

우 , 원료  규 는 <그림 8>  같  독 과 도  하고 보다 10  

상 많지만 신 에 다가 ’11   트남과 도  하고 도 시아  

미   독   격한 감  보 고 다.

원료  규 가 보다  는 원  하지 않  우리나라  특

 다.  

가공재  경우는 <그림 9>과 같  원료보다 역량    많 ,  각 

FTA가  후 독  하고 지  신 에 다. 

 도  도 시아  하고  신 에 는 , 트남  

 상  낮  것  볼  다.

트남  원료  가공재  에 어 는  큰 비  차지하고 지 않 나 

 지  가 에 다. 

특 , 가공재에 한 가 가 드러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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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  FTA  후 가공재(processed goods)  역 

  

   료 : RIETI-TID 2014 통계 료 가공

과  <그림 10>과 같  미 에  드러 고, 독  하  

  신 에 다. 독  FTA  에는  신 나 후 차 감

 에 다. 

 경우는 보다는  규 지만 미 과 독   가

에 다. 그  가에는 과   매우 미미한   

가하고 었다.

상  원료  간재    합산하여 보 , <그림 11>  같  각 FTA 

 후 지   신 에 어 우리나라  간재 산업  안  것  보

다.

<그림 10> 주  FTA  후 과 (Parts and Components)  역 

  

   료 : RIETI-TID 2014 통계 료 가공



- 105 -

Mega-FTA 시 에 원산지 누  용과 책

<그림 11> 주  FTA  후 간재(원료, 가공재,  등)  역 

  

   료 : RIETI-TID 2014 통계 료 가공

 경우는 도 시아  는 원료  독    

하   감 에 다.

간재 역 에  우리나라 간재 산업  특징  트남 나 도 시아에 

주  가공재  하고, 진  미 나 독 에는 주  나  하고 

었다. 

트남 나 도 시아  주  하는 원료나 가공재는 차  어들고 

는  미 나 독 는 가공재      늘어나고 다. 

3. Mega-FTA 시 에 해 업  용

앞  사한  같  우리나라는 FTA  용하  시 한 `04  후  

업  해 직 가 비약   시 하 고, 그 는 근에 지 

어지고 다. 

업  해 직  에 업  차지하는 비  액  35% 나 

건 는 업  3  어 고 다.

주   업  업  체 해   액  97% 고, 우리나라 주   산

업과 사하게 산업과 동차, 산업  주 었 , 해  건   

산업  동차 산업  능가하고 다. 

는 비용 감  한 업  택 고, 주   상 가는  비 한 

FTA 체결  미 과 트남, 도 시아 등지 다. 

한편, 해  주  심  간재(원료, 가공재,  등)  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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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70%  상 하고 는 것  나타나고 다. 

FTA 체결 주  별 체  비 간재 역  특징  첫째, 간재  비

 FTA 후 지  아지는  비  차 낮아지고 고, 째, 신

개  간재  비  나 진  차 낮아지고 다는 것 , 째, 

원료  역  감 하고 나, 가공재   등  역  가하고 다는 것 다.

상  결과  합해 보  다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FTA  계  업  업 해 가 했다.

째, 신 개  가공재 심, 진   등   심  것  보아 생

산비용 감 나 진시  공략  한 략  근 었다.

째, 간재는 원료  역  하고,  가 에 다.

, 우리나라는 FTA  계  업 심  간재 역  욱 고 는 

것  악 므 ,  용한 시   략  사하여야 한다.

해 가 는 상 에  간재 심 역  Mega-FTA  결합하는 

 FTA 누  용하는 것 다.

첫째, FTA 상 에 한 동  용하여 생산한 재료  지에  직  FTA  

용하여 하거나, 내  하여  FTA  용하여 하는 양 누

 용  극 해야 한다.

째, 누  허용하는 Mega-FTA에 비하여, 생산비용 나 원재료   용

한 지역  재료 공 처( 간재 생산 지)  할  도  비용  재료 

가공 산업  해  하여야 한다. 

째, Mega-FTA  라고 할  는 차누  극  용  해 해  

한 비용  재료 가공 산업과 연계   는 고 가가 산업   

 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 는 본  경우 달리 비용  산업과 고 가가  산업  

병 하고 다. 

미  산업과 같  비용  산업  극 해  싱 하도  하거

나, 주  산업처럼 고 가   산업  시키는  필 하다. 

폴란드  경우는 주변 과  계  고 하여 동차 산업  립( 차 생산) 심에

 간재 생산 산업  한 도 다( 낙균  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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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Mega-FTA는  양 간 FTA  달리 체결  FTA  근간  진 는 다

간 FTA 므  체결 당사 들  체결한  하여 주변 들에게  

  과하는 등  차별  우  할  없다.23)

FTA가   낮아지겠지만 낮아진 특  용하  한 원

산지  는 필 므 ,  내 경쟁우 산업  보   

 누  등  용한 원산지     역과  진  극

 진하게 다.   

Mega-FTA는  양 간 FTA  달리 역내  역  하  하여 누

, 차누  등   원산지  한다.  

양 간 FTA 체재 하에 도 역내 역   역내 가공 산업  진하  

하여 누  보충  원산지  하고 나, Mega-FTA에 는 역내

 가 고 가공 산업   지역 또한  에 용 책  

 검 하고 비해야 한다.    

그간 15  FTA  경험한 우리나라는  FTA 경   하여  

진하 고, 산업  해 , 계 에 근하  한  경주해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 에 민감한 비재 심  아닌 안  간재 심  

역  하  뿐만 아니라 업  심  한 해 도 지  

고 었다.      

 용하여 계시 에  우리나라만  경쟁  고하  한 략  승

시켜야 하 , 다가 는 Mega-FTA 시 에 과  용하여야 할 것 다.  

Mega-FTA는 우리나라가 참여  RCEP과 같  다 간 FTA  태가 고, 

진 비시 과 단  생산 지  연결하는 지 학  태가 는 , 가지 태 

  산업  경쟁 에 맞춰 역내 시   용할  는 

( , 산업 트워크 또는 GVC)  마 어야 한다.

Mega-FTA  시 에 는 그간  FTA  통하여 경험한 경 없는 경 개  

다  가  산  에 FTA 역내에  하게 할 산업-포지 닝  

23) GATT 24 5항 b. 역지역 또는 역지역   한 에 하여는, 각 

역에  지 고 또한 동 역지역   또는 동  체결시에 러한 지역에 포

함 지 않  체약  또는  당사 가 아닌 체약 과  역에 용 는  또는 타 통상규

 역지역 나 또는  에 동 역에 재하  해당  타 통상규

보다 각  거나 또는 한  것 어 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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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도  한 검 가 필 하다. 

사양산업 라고 하는 비용  산업  한 동  달  가능한 지역

 하고, 고 가가  산업  내에 하여 재료 등  역내  공

도  하는 등  략  하여야 한다.

 하여 에 FTA  경험한 진  산업  마킹하여 별  

 나 산업지원  하여야 할 것 다. 

FTA 험  산업 에 한 사  본 에  시 언  했지만, 경쟁열 산업에 

한 폐쇄는 없었고 에 맞게 리 링하여 시키는 태가 람직하다고 생각

다. 러한 미에  업  해 진  극  지원하여 내 산업 나 비시

과 연계․운   도  트워크  하여야 한다.   

러한  지  재는 고 가가  산업과 간재 생산 산업  재  

지만 향후  고 가가  산업  연 럽게  것 다.  

한편, 산업   한 도 하지만 여러 가  생  원산지 

보  용하여 누  용하  해 는 재료  공  보나 재료에 내재  공

 보   리하고 통할  는 원산지 보 통합 리 시  

마  시 하다.

FTA 상 에도 신뢰   도  원산지 보 통합 리 시  어야 내

 원산지 보가 어   원산지 에 용    다. 

는 업  지  보 하  원산지  택  안  여할  어야 

하므  나 계 (원산지 공공 )  내  원산지 보  통과 

 리하여 필 보(원산지 )  공하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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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and Uses of Origin Cumulative 

Criteria in the Mega-FTA

: Focused on SMEs’ Overseas Expansion 

Mok-Sam Lim

Sung-Chul Lim

Abstract   

The Mega-FTA is intended for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developed 

economies, to expand economies of scale in a single market.

The Bilateral FT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dustries and the 

inter-country related industries to adjust the origin standard and preferential tariff 

rates. Therefore, certain competitive industries can expect foreign investment and 

re-investment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expansion of the market in the 

region.

However, the mega-FTA should expand the size of the economy under the same 

preferential tax rates for many Partner countries.

The Mega-FTA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by making us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mega-FTA, Cumulative Criteria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as a 

supplemental standard of origin. The Cumulative Criteria is an important    

FTA utilization factor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mega-FTA.

Using FTA, Korea should export locally produced materials using cheaper labor 

force in FTA partner country.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the Mega-FTA, which 

allows full cumula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overseas transfer of low-cost 

structure materials processing industry so that the material suppliers can be transferred 

to the area where production cost is lower and raw material supply is easier.

<Key Words> Cumulative Criteria, Manufacturing SMEs, Mega-FTA


